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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 해당사항이 없  경우 ‘  ■’ 표시하시  랍니다.

검토항목 검   토   여   부  (■ 표시)

시 민 참 여 

고 사 항

● 시 민 :    □ ( )  ■ 

● 이 해 당 사 자 :    □ ( )  ■ 

● 가 :    □ ( )  ■ 

●   즈  만 :    □ ( )  ■ 

법 타 

고 사 항

● 법 규 :  통 □  환경 ■   재해 □   

 타 □ ( )  □ 

● 타 사 항 : 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 인지 □ 보 □

 취약계  □ 인지 □ 장애인 □ 자인 □

  갈등 생 가능  □ 지 리 용 □   ■  

타 자 원 의 

활 용

● 중 앙 부 처 :    □ ( )  ■ 

● 민 간 단 체 :    □ ( )  ■ 

● 업 :    □ ( )  ■ 

 계    

단 체  의

● 계 :    □ ( )  ■ 

● 민 간 단 체 :    □ ( )  ■ 

● 시 산 하 :    □ ( )  ■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-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 물 --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 물 -

탁처리 연간단가계  탁처리 연간단가계  진계진계

  한강 치 및 수상 등에 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 매립지 반  불가한 가연

폐기물 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탁처리함 로써 청 업무를 원  수행하고  함.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’12년 가연  폐기물 탁처리 

    상 : 한강   가, 수상에  수거한 폐 물  수도 매립지에 

 가한 가연  폐 물  

    상 : 고체상태  폐합 수지  등 합폐 물  

   처   리 : 각(에 지 재 용) 또는 고 연료 재 용 

   수집․운  :   장실 청 용역업체(웅비 경-주)에  수행  

               (청소용역 계약 건에 중간 처리장까지 운반 포함) 

 근 3 간 탁처리( 각) 계  실  

  2010 2011 2012 비 고

계 물량(톤) 1,530 1,800 2,800

’11년 계 물량 

량(27톤) 월 

(‘12년 처리량 

2,485톤)

계 (원) 221,203,310 260,392,140 224,000,000

낙찰단가(원/톤) 평균144,577 평균144,662 69,399

계 공개 수 계 공개 
수 계

지역 한 경쟁 찰 
(연간단가계 )

특 사항
1차:300톤(당 계 )+30톤(증 )
 2~5차 : 각 300톤

1~6차 : 각 
300톤

 가연 폐 물 처리 상물량 증가사  등 

-’12. 1. 1. 후 매립지주변 취민원  수도 매립지 리공사에  사업장 폐

물  가연 폐 물  지 에 라 증가 

-한강 용객  쓰  태 변  〔재 용 가 쓰 1)  매립 가 쓰

2) 합 〕  한 각처리 상 물량 증가  

1) 「재활용 가 쓰 기」란 리· 별에 경  없어 재활용하지 는 쓰 기  폐지, 고철(캔류 포함), 플라스틱

( 트류 포함), 리병류를 한 쓰 기를 말함. 

2) 「매립 가 쓰 기」란 재활용 가 쓰 기중 가연 쓰 기  스티 폼 · 비닐류 · 플라스틱과 혼재  류 등

 말함.  



 처리  변경 검토 

- 한강공원 생 쓰 는 폐 물 리 상 생 폐 물  청장만  

처리가능하도  어 어  개 에는 사업장폐 물   가피함.

-우리시 원 수시 에 처리는 곤란( 원순 과-19443, 2012.11.23)

-수도 매립지에는 청장만  생 폐 물 차량등  가능하므  매립곤란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진방향 

   가연 ( 리병, , 고철, 식물  등) 폐 물  철 하게 리 

     장실 청 용역업체에  수집․운 ( 생지에  처리 장 지) 

※ 특별 계 산  산 내에  계 후 남 물량  후 

산  보  동 단가  처리 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계약 개

 건     : 수도 매립지 가 폐 물(가연 ) 탁처리용역  

   계 간 : 계  체결시  2014. 1. 31 지 

   상처리물량 : 2,200톤

- 산  허락하는 내에  물량 산 하여 계  처리하고 는 

산 보시 동 단가  처리  

   계  : 지역 한 경쟁 찰 (연간단가계 ) 

-사      

      • 찰참가 격  수도 ( 울․경 ․ 천)  한 (운    장

실 청 용역업체가 수행토  어 고, 지역 한 철폐시 폐 물  신

처리가 곤란)  

      • 지 계  시행규  25  3항 3 에  "해당 지역에 사업 행에 

필 한 격  갖  가 10  미만  경우"에는 한 시·도  할 역 

에 는  포함하여 한할 수 도  규  ( 에 동규  용)

   찰참가 격 : 폐 물 리  25 에 거 폐 물 간재 용업 또는 폐 물

간처 업( 각 문)허가  득하고, 처리시  울, 천, 경 도에 재한 업체 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 산 : 176,000천원 



 계 : 154,600천원

       한강공원 리 및 운 , 한강공원 시 물 리 및 개 , 치 및 화장실청 , 반운 비, 사무 리비 

 특별 계 : 21,400천원

       깨끗한물 리, 한강수질개 , 잠실상수원 리(한강수질개 특별회계), 반운 비, 사무 리비 

     ※ 울시 물 리 책과-545(2013.1.14) 『2013년도 한강수계 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

통보』   폐기물 처리비(특별회계)가 회승 과 에  50% 상 삭감 어 상처

리물량  감 었 , 수계 사무 에  삭감   환원 진 , 환원시에 

폐기물 처리물량 계변경 처리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향후 정

 ’12. 1. 17 ~ 1월말 : 계 심사  계 뢰 

 ’12. 1월말 : 찰공고 

 ’12. 2월 순 : 계 체결  폐 물 . 

    1. 산 사  1 .

        2. 견  3매.

        3. 과업지시  1 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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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업 내 용 서

   본 과업내용 는 한강공원  지역에  생 는 수도 매립지에  가한 폐

에 하여 탁처리용역 계약  체결함에 어  한강사업본  “갑”, 계약상  

“ ” 라 칭하 , 아래  같  수탁 업  수행한다. 

Ⅰ. 과업  개  

   1. 과  업   : 수도 매립지 가 폐 (가연 ) 탁처리 용역

   2.      상 : 한강공원 치․수중․수상에  생  폐 (가연 )

   3. 처리 량 : 2,200톤 

   4. 과업  간 : 착수  2014  1월 31 지

Ⅱ. 과업  목적

   한강사업본 에  는 폐 중 수도 매립지에 처리가 가한 폐  

탁 처리함에 어 신  실  원칙에 라 상 업  원  하고 폐  하

게 처리하는  필 한 사항  하는  다.

Ⅲ. 과업  범

   본 계약  ‘갑’  ‘ ’에게 탁처리 하고  하는 한강공원  지역에  는 

수도 매립지 가 폐 (가연 )에 한  사항에 하여 용한다.

Ⅳ. 과업  내용 

   1. 과업  행사항

      가. 계약 간  착수  2014. 01. 31 지 , “갑”  청에 라 차

 계약업체  계약 시 지 처리단가  변동 없  연장처리 할 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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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나. “ ”  신  하고 는 폐  처리장비가 상  건  지할 

수 도  철  리해야 하 , 처리장비 고장 등 신  귀책사  

하여 “갑”  하는 폐  처리  거 ·중단· 보해 는 아니 다. 계

약 간내에 상 사항  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 처리 책  마 하고 

“갑”과 하여야 한다.  

   2. 과업    건 

      가. 본 과업내용 는 한강사업본 에  는 폐 중 수도 매립지에  

처리가 가한 폐  에 처리하  한 계약에 용한다. 

      나. 폐  운  “ ”  지 한 처리시 ( 장) 지 “갑”  운 하 , 

“갑”  폐 처리  할 시 처리량   계량하여   후  

처리한다. 

      다. 폐 처리 과 에  생할 사고  미연에 지 할 책  “ ”에게 다.

      라. “ ”  폐  처리 시 각  사고가 생하지 않도  책  강 하여

야 하 , 만약 사고가 생하  경우 에  체  민․ 사상 책  

“ ”  진다.

      마. 과업내용 상  건에 시 지 아니한 모든 사항  지 치단체  당사

하는 계약에 한 , 용역계약 건  특수 건, 폐

리 · 원  약과 재 용 진에 한 , 시행   시행규칙, 

고시·훈 ·지침 등에 규 한 에 , “갑”과“ ”  견   다  

경우 “갑”  해 에 우  다. 

      . 폐  량  차량별  “갑”  지 한 직원  하에 “ ”  

계량시  용하여 하 , “ ”  드시 계량증  행하여야 하고, 

계량시  고장, 타 사  계량  가할 경우 타 공 계량시  용

하여야 하 ,  생 는 계량비용 등  “ ”  담한다. 

      사. 폐  처리 량, 처리 간 등  한강사업본  폐 처리 책변경

나 장여건에 해 증․감  수 , 에 해 “ ”  “갑"에게 민․

사상   하지 않는다. 간  합 시 계약 건 등  변경할

수 다. 

      아. “ ”  폐  처리업 허가 건에 라 하게 허가  시 , 장비에 

거 처리하여야 하 , ‘갑’  탁하는 폐  처리 지 하게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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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야 하고, 탁  상  재 탁 할 수 없다.  

      . “갑”  하는 경우 “ ”  폐  처리 지 하게 처리하는 

지 여 에 한 료  하여야 하  갑   할 수 다.  

      차. 용역 착수 에 “ ”  폐  처리 허가증  과업 량  처리할 능  

 증빙할 수 는  “갑”에게 한다.  

카. 폐 리  18  3항에 거 폐  재 용 또는 처 하는 는 

재 용 또는 처 할 마다 폐  계 수에 한 내용  경

 하는 에 라 같  45 2항에  보프 그램에 

하여야 한다. 

타. “ ”  폐  고 연료 등  재 용하는 경우 “갑”  연료 매수 에 

한 보  청할 수 , 폐  각에  에 지  재 용

하는 경우 에 지  공  는 나 공 량 등에 한 체  보  

할 수 다.  경우 “ ”   보 공에 실  해야 한다. 

Ⅴ. 행정사항 

   1. 하 책 계 

      계약상 는 다  각 에 해당하는 행  할 경우에는  과업수행  

해지할 수 고,  하여 생 는 모든 해는 계약상  책  한다. 

      가. “ ”  본 과업내용  고  행하지 않   야 하거

나 폐  처리  하여 “갑”   훼 하      

      나. “ ”  득 한 사  본 과업  중도 포  등 해지사 가 생한 경우, 

1개월 에 “갑”에게 그 사   통지하지 않았      

      다. 폐 리  시나 「2. 과업    건 “ ”항」  하는 경우 

   2. 지

     “ ”  폐  , 량, 차량 , 처리내역 등  시한 『폐

계 』   하여 탁처리비 청 시 『폐 계 』 원본과 장  

첨 하는 등    준공검사원과 함께 월별  청 할 수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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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3. 신 실   

      과업사항  실  행하여야 한다. 

   4. 재 할  

      갑”과 “ ” 사 에 쟁 생시에는 “갑”  재지  할 원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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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번호: 3R – 20130109 

일자: 2013.01.09 

 

To: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

Attn: 환경과 

 

 

 

 아래와 같이 한강공원 둔치 및 수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단가

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. (부가세 별도) 

 

합계금액 : 일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정 ( \                   원정) 

품명 단위 수량 운반비 처리단가 공급가액 처리방법 비고 

한강공원발생폐기물 Ton 1 - 90,000  재활용 VAT 별도 

        

        

        

        

        

        

        

(기타조건) 1. 처리장소까지 도착도 기준임 (운반비 미포함) 

          2. 부가세 별도입니다. 

 

한국쓰리알 환경산업㈜ 

대표이사 이 은 이 

사업자번호 215 - 87 - 13049 

주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692-2 동남권유통단지 5블럭 

전화번호 02)401-6789 FAX 02)401–6644 

견적담당자 김명희 전화번호 02)401-6789 

E - mail kmh@3r.or.kr 



산출기 조사서

건 명 :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(가연성) 탁처리용역

산출 액 : 176,000,000원( 일억칠천육백만원정)

(단 :원)

구 분 단 수량

산출조사근거 (단가:원/톤) 산 출 가 격

삼호환경

기술(주)

한국쓰리알

환경산업(주)
(주) 이비텍 단 가 액

폐합성수지 등

가연성 폐기물
톤 2,200 80,000 90,000 150,000 80,000 176,000,000

부가가치세 면세

합 계 80,000 176,000,000

※ 수집,운반비 별도(수집,운반은 한강사업본부 청소용역업체에서 수행)

2013. 1. .

조사자 :지방공업주사 한 미 라 (인)

확인자 :지방공업사무 이 종 (인)

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(분임)경리 귀하




